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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과 동일하여 별다른 향이 없을 것으로 단된다.9) 하지만 향후, 국이나 일본 등

과 FTA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외국업체의 입찰참여가 크게 확 될 것이 상되므로 국내

건설업체의 수주감소가 상되고, 부분 최 가 입찰 상공사(추정가격 300억원 이상)에 

국제입찰이 실시되므로 외국업체가 낙찰되는 경우 국내업체와의 가 하도 으로 인한 

시공품질 하의 가능성이 있다. 

② 지방 고  분 야

지방자치단체는 은행법에 의한 융기 을 지방 고로 지정하여야 하는데, 은행법에 

의한 융기 에는 외국은행도 포함되므로 외국은행이 지방 고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

물론 고지정도 가능하다. 재 신한은행, 시티은행 등 외국자본이 주주로 있는 융

기 들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고로 다수 지정되어 있다. 다만, 지 설치  인 라

(On-Line망) 구축에 장기간(10여년)이 소요되므로 지방 고 분야에서 FTA로 인한 즉각

인 향은 기 되지 않는다.

3 ) 지방세  분 야

①자동차 세  련  분 야

한․미 FTA 상타결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경우 외무역의 이득(수출 10.9억 달러 

증가, 수입 0.4억 달러 증가)이 상되나, 자동차세율의 구간 축소(5단계→3단계)에 따른 

지방세법령 개정이 불가피하고, 세율 인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자동차세가 

약 1,000억원 정도 감소하리라 측되고 있다.

②농 ․ 어 업   축 산 업  련 세 제 분 야 1 0 )

감귤․포도 등 과일류  농업부문 자폭 확 , 어업부문 생산 감소, 소득수  하락 

등 FTA 체결에 따른 농․어민들의 피해가 상됨에 따라, 농․어민 소득지원  농․어

업 선진화를 한 지방세제 지원 책 마련이 필요하다. 축산업의 경우에도 향후 15년간 

약 4,664억원의 생산감소 등 축산업자의 큰 피해가 상되므로 축산업의 품질  가격 경


